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▌최신 법령▐ 

 

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

 

1. 주요 내용 

 

중앙행정기관의 세출예산사업과 기금사업 중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

대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이 개정(법률 제

16412호, 2019. 4. 30. 공포, 11. 1. 시행)됨에 따라,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 또는 

기금운용계획안의 제출 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

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.  그 밖에 인용하는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
의 규정 순서에 따라 조문을 재배열하였습니다. 

 

2. 다운로드 :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(2019. 11. 1. 시행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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